
[별표 10]
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(제23조관련)

1.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
  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·부원

료 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
변경 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
치하여야 한다.

2.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
   가.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.
   나. 폐수위탁은 제20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.
   다.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

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
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(간이측정자·눈금 등)를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발
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
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   라.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, 출판·인쇄, 
자동식사진처리, X-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
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20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
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㎝, 세로 4㎝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에는 
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"현상폐수"라고, 정착액의 경우에는 녹색바탕에 검
정색으로 "정착폐수"라고 각각 써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
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
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마.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·인수를 하는 때에는 폐수수탁처리확인서를 
작성하여 서로 기명·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   바.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 사.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·폐업·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

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
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
여야 한다.

   아.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
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
한다.



3.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
   가. 폐수(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

배출하는 폐수를 제외한다)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나.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

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
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
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.

   다.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
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 라.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
계인수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
간 보존하여야 한다(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
한한다).

   마. 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폐수
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.


